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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2. 3.(수) 11:00 이후(12. 4.(목) 조간) / 배포 : 2025. 12. 3.(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 ‘25년 11월 전체회의(제83~85회)에서 1,624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246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

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

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5,720 35,246
(63.3%)

11,451
(20.5%)

5,406
(9.7%)

3,617
(6.5%)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53 1,076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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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25.11.25 기준)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7~11월 평균)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5.11.25 기준)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8,995 4,476 291 12,494 10,951 4,042* 1,734

 * 우선매수권 행사 4,000호(서울873, 인천604, 경기692, 부산364, 울산20, 대구318, 경북196, 광주27, 

전남59, 대전575, 충남50, 세종36, 강원5, 충북61, 전북31, 경남73, 제주16) / 협의매수 25호(서울2, 

경기6, 광주14, 전남1, 세종2) / 신탁매입 17호(대구 16, 경기 1)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3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자료 첨부)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4-201-5232)

<피해주택>
매입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 (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지영근 (044-201-5236)

<피해조사>

<위원회>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엄지희 (044-201-5244)

담당자 사무관 이덕원 (044-201-5245)

담당자 주무관 서정아 (044-201-5250)

담당자 사무관 구정회 (044-201-5248)

담당자 주무관 정훈 (044-201-5249)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성수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담당자 주무관 안지영 (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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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30. 기준 누계)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57,87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57,075건에 대하여 55,720건을 처리하여 35,246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29,266건(83.03%)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3건(0.04%)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5,967건(16.93%)

- 35,246건 중 내국인은 34,753건(98.6%)이며 외국인은 493건(1.4%)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5,246건
(100%)

14,774건
(41.92%)

15,133건
(42.93%)

4,468건
(12.68%)

726건
(2.06%)

132건
(0.37%)

13건
(0.04%)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4%), 그외 대전(11.4%)･부산(10.6%)도 다수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9,991 10 광주 517

2 경기 7,716 11 세종 502

3 대전 4,026 12 경남 469

4 부산 3,746 13 충남 447

5 인천 3,577 14 강원 385

6 전남 1,145 15 충북 369

7 대구 807 16 울산 220

8 경북 660 17 제주 125

9 전북 544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9.5%)･오피스텔(20.8%)･다가구(18.0%)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7%)에도 상당수
* 단위 :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주택 단독

기타
(사무실 등)

10,409
(29.5%)

7,331
(20.8%)

4,822
(13.7%)

720
(2.0%)

6,353
(18.0%)

1,358
(3.9%)

3,723
(10.6%)

258
(0.7%)

27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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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5.82%)
* 단위 :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3
(0.01%)

9,127
(25.89%)

17,594
(49.92%)

4,811
(13.65%)

2,269
(6.44%)

1,049
(2.98%)

393
(1.11%)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1,451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181

(1.58%)

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1
(0.01%)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13
(0.11%)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10

(0.09%)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3,595
(31.39%)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7,651

(66.82%)

합계 11,451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5,406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822(15.21%)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476(8.80%)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2,439(45.12%)

기타(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1,669(30.87%)

합계 5,406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3,6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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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0.31. 기준 누계)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지원방안 실적(건수)

법적 절차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1,179

긴급 경·공매 유예 1,058

경·공매 대행 서비스 3,628

조세채권 안분 5,647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4,206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6,243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등 930

주택 매입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2,036

지방세 감면 7,295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9,801

인근 공공임대 지원 1,949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886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5,268

저소득층 신용대출 51

법률
소송대리 법률지원 1,18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173

합계 51,534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각 기관(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LH, HUG 등)에서 실시하는 피해지원 

실적을 취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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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①경･공매 지원, ②무료 법률

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1-242-2450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통합콜센터 

(1566-9009)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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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지사(8개소)

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법률지원 ★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https://kinfa.or.kr

